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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전략기획실 - 003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 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작업현장의 작업자가  필요한 기계설비나 공구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그 주요 원인은 사용 기계류의 결함이나 작업자의

오류 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재해 발생 원인이 되는 근원을 찾아내어, 피해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기계·기구의 개선 혹은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위험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2조에 의한 업무 미실시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4조 업무 미실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